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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가격적용근거

 ※ 사정요령

   사용일수는 해당 연도의 대부ㆍ사용허가 일수를 말하며 대부료ㆍ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.

  

  전년도에 비하여 9%이상 증가된 경우 전년도 대부료등보다 9% 증가된 금액

대부료ㆍ사용료 = 토지가격×대부요율×
대부ㆍ사용허가 일수

당해연도 총일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
